
 재정운용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892 9,032 9,043 9,085 9,134 45,187 0.7

자 체 수 입 1,035 1,038 1,041 1,044 1,047 5,206 0.3

이 전  수 입 7,196 7,360 7,413 7,440 7,482 36,891 1.0

지 방 채 등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661 634 589 601 604 3,090 △2.2

세        출 8,892 9,032 9,043 9,085 9,134 45,187 0.7

정 책 사 업 7,651 7,788 7,733 7,744 7,764 38,679 0.4

경 상  지 출 1,242 1,245 1,310 1,341 1,370 6,507 2.5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2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3 11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65
성별영향평가사업 14 1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3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
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6년 사하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 106 3 102 0 0 1 4 0 0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2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13 73 140 135 6,791 6,587 204
기획실 1 1 3 4 111 44 66

소통감사실 1 1 4 1 1 1 0
경제혁신국 1 10 16 18 141 81 60
안전도시국 1 12 21 21 201 279 △78
교통환경국 1 8 21 19 473 544 △71

문화관광교육국 1 7 14 11 96 107 △11
주민복지국 1 14 23 24 4,401 4,227 174
자치행정국 1 12 24 22 990 929 61

보건소 1 3 4 4 232 223 10
을숙도문화회관 1 1 2 3 21 23 △2

도서관 1 1 3 2 28 27 1
시설관리사업소 1 2 2 2 32 34 △3

의회사무국 1 1 3 4 19 22 △3
동 행정복지센터 0 0 0 0 44 46 △1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14.58 31.57 66.79 8.07 76.84 79.51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우리구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79.51%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6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791 2.3 0.5 1.8 0.03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우리구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지속 감소추세로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편이지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은 유형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구가 2026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억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689 18 0.27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 지원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우리구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지속 상승추세이나, 
2026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구의 2026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3 174 51 26 96 77.97

우리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26년 다소 감소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93 268 91.44
  

 

우리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2024년부터는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사하구의 2026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72 271 77 80 71 44 99.71

우리구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상승추세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구의 2026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총액한도(A)
예산편성액

총액한도 대비 
편성액 비율(B/A)계(B+C)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B)
총액한도 대상 

제외 편성액(C)*
1,921 1,421 1,361 60 70.85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등은 총액한도 대상 제외

  

우리구의 지방보조금은 2025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적은 수준입니다.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구의 2026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6,791 0 0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13 2,448,519 1,733
공무원 일･숙직비 1,452 87,12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136 2,882,360 919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구의 2026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일반예비비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6,689 20 0.3 0 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